
- 직장내 성희롱 징계 관련 -

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

Ⅰ. 조사개요

  1. 조 사 명 : 직장내 성희롱 징계관련 조사

  2. 조사범위 : 직장내 성희롱 징계업무의 적정성 여부

  3. 조사기관 :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특별감찰팀

  4. 조사기간 및 조사반

   가. 조사기간 : 2018. 10월 ~ 11월

   나. 조 사 반 : 광주광역시 특별감찰팀장 등 2명

Ⅱ. 조사결과

  1. 지적사항 : 1건(직장내 성희롱 징계관련 업무처리 등 부적정)

  2. 처분사항 : 행정상 처분 2건, 신분조치인원 2명

   

행정상 처분 신분조치인원

계 주의 개선 계 중징계 경징계

2건 1건 1건 2명 1명 1명

Ⅲ. 지적사항 세부내역 (1건)

  1. 제목 : 직장내 성희롱 징계관련 업무처리 등 부적정



  2. 지적내용

    - 당시 △△△장이던 ○○○은 성희롱가해자에 대한 징계업무를 추진

하면서 성희롱고충상담원인 □□□로부터 “성희롱 피해자들이 

가해자에 대해 “정직 3월”을 초과하는 처벌(해임 이상)을 원한다.”는 

사실을 보고받아 피해자 의견을 인지했음에도,

    - 이를 간과한 채 상벌 및 인사위원회에서 “성희롱 사건 처리시 피해자 

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한다.”는 내용의 내부검토자료를 배부한 후 

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“정직 3월”정도의 징계를 원한다고 피해자

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발언을 수차례하여 객관적인 징계심의를 저해하였음

    - 성희롱 고충상담원인 □□□는 피해자들이 인사위원회 개최일자를 알려

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인사위원회에 

참석하여 피해를 진술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,

    - 성희롱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참석한 상벌 및 인사위원회

에서 △△△장(간사)이 피해자의 의견과 상반되는 발언을 함에도 

바로잡지 못하고 묵인하였음

    -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로 인하여 성희롱가해자 ◉◉◉은 상벌위원회의 

징계양정이 “해임”이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되었고, 

피해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형사고소하였으며, 이러한 내용이 각종 언론 

등에 보도되어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킴

    - 아울러, 공사 「기록물관리내규」 제9조에서는 주요한 회의 개최시 

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, 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인사

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심의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

확보하지 못하고 있음



  3. 조치할 사항

   가. 징계 처분

    -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 징계관련 업무를 

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공사「인사규정」제50조에 따라 

각각 “중징계”와 “경징계” 처분하시기 바람

     [중징계 관련자]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▣▣▣▣▣장(◍급) 

                      ※ 행위당시 △△△장 근무

     [경징계 관련자]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◑급 □□□ (현 ▲▲▲▲팀)

                      ※ 행위당시 △△팀 근무

   나. 행정상 주의

    - 공사 「기록물관리 내규」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

미작성으로 위원회의 심의 ․의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이 

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

   다. 행정상 개선

    - 공사「인사규정」등 관련규정에 인사위원회 등 중요회의에 대한 

회의록 작성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추진 하시기 바람


